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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출년월일 : 1995. 4

 제  출  자 : ( )달서구청장 세무과

5.  신 ·  구조문대비표 따로붙임

1 . 제안이유

95. 1. 1  개정된  지방세  조례내용  중 94. 12  지방세  법령개정과  관련하여  적용이  모호한 규

 정을  명백히  하고  일부  미비점을 .보완함

2. 근거법령

0  지방세법 9  제 조의 2 25  제 조의 2, 266 4 , 제 조제 항 292제 조

0  시힝령 231제 조

0  시행규칙 117제 조

3. ' 주요골자

 가  천재지변  둥으로  인한  감면시의  조례제정  규정은  지방의회의  의견로  감면코피하므로 사

 제 (  안 4 )제 조

. 나  신고  납부기한의  연장  규정의 (  명확화 안 rl17 , 조 29 , 재 조 제33조」

. 다  비과세 ·  감면시  과세기관에  신고하는  규정을 . 삭제함 (  안 17 )제 조

. 라  농 ·  수 ·  축협  및  임업협동조합의  구판사업용  부동산에  데한  관련규정을 . 보완함 (95 개정

 시 )(  누락 안 19 )제 조

. 마  기타  법령의  폐지  및  중복규정  조문을 . 정리함 (  안 28 )제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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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대구광역시달서구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
95-13

번호



( 36  볐 ◎ - 30:) 볐 15

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레중  다음과  같이 . 개정한다

4  제 조  중 " 9  제 조  및 9 2 "  제 조의 의 를 9 "  제 조의 로 . 한다

7  제 조  제목 "  납기한의 "  연장 을 "  천재  둥으로  인한  기한의 "  연장 으로  하고  동조 1  제 항  중 '납부

 또는 "  ◎띱기한 틀 ' "  기한 으로 " "  납기한 을 "  기한이  만료되기 "  전 으로 2  제 항  중 ' "  납기한 을 "기

"  한 으로 ' "  납기할 을 "  기한이  만료된 "  ◎ 로 "  그  납부  또는  납입기한을  연장할  수 "  있다 를 "연

 장할  수 "  있다 로  하고 3  재 항  중 ' "  납기한 을 ' "  기한 으로 '  납기한의  연장 "  기한네에 즐 '연장된

D; "  기한 에 로  후단 ' "  납기한 을 " "  다시 로  하고 5  제 항  중 " "  납기한 을 ' "  신고납부기한 으로 '가산

 금은 J  띤간  기간의  만료뭔  때부터 "  길수한다 를 '  가산세는  그  연장기한이  만료된  때부터 적

"  용한다 로 . 한다

17  제 조 T·11  똑  궁 "  비과세  덴 "  감떤적숑자 틀 '  비과세 "  적용자 로  하고 '  법 184  제 조  및  댑 5제 장의

 규정에  의하여  재산세를  비괴세  또는  감면받고자  하는 "  자는 을 '  법 IB4  제 조의  규정에 의하여

 재산세를  비과세  받고자  하는 "  자는 으로 한다

19 fll  제 조 항을  다읍과  같이 . 한다

 ①  법 265 3  제 조제 항  및 4  제 항에서  그  사업에  직접  사용하기  위하여  취득하는  부동산  및 직접

 사용하는  부동산이라  함은  다음의  것을 . 말한다

 동항 1  제 호  내지 4  제 호  중 ' "  건축물 을 ' "  부동산 으로 . 한다

2  제 항을  다음과 . 같이한다

 ◎  ◎ 266 3  제 조제 ◎의  규끙베  콰한  구콘사덥용  두퐁는끌  패찬  경감듈은 103  분의 75  초 ·0=;.

28  제 조를 . 삭제한다

29 2  제 조제 항  중 "  법 5 "  제 장의 를 "  법 234  제 조의 12 "  의 로 "  비과세  도는 "  감면 을 ' "  비과세 로 한

71.

33  제 조  제목 · 중 "  비과세  및 '  감면적용자의를 " "  비과세적용자의 로  하고 1  제 항  중 "  법 5제 장의

"  규정에 를 '  법 245  제 조의 2  의 "  규정에 로 '  비과세  또는  감면을 "  받고자 를 "  비과세 "받고자 로

.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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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① ( ) 시행일  이  조렉는 · 공포한  날부터 . 시행한다

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



16 ( 36  툰 ◎ - 3 )쳤 뚫

 ② ( ) 경과조치  이  조례  시행당시  종전의  규정에  의하여  부과  또는 , 감면하였거나  부과 또는

 감면하여야  할  지방세에  대하여는  종전의  예에 . 의한다

4 (  제 조 과세면제  둥을  위한 )조례

 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9  제 조의 ·

현행

4 (  제 조 과세면제  둥을  위한 ) 조례 ( .지방세법 인

 하 ' "  법 이라 ) 찬다 9  제 조  및 9  제 조의 2악

 규정에  의한  구세의  과세면제  및 불균일과

 세  또는  일부과세에  관한  조례는  따로 정한

. 다

7 (  제 조 납기한의 ) 연장  ①납세의무자  또는 특

 별징수의무자가 (  지방세법시행령 이하 ' "영 이

 라 . 한다 ) 11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하여  납부 또

 는  납입기한의  연장을  받고자  하는 때에는

(  지방세법시행규칙 이하 ' "  시행규칙 이라 한

) 다 9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신청서를 납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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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(  제 조 천재  둥으로  인한  기한의 ) 연장 ‥‥‥‥‥

기한

 기한이 만료되기

M전
기한

 ③기한이

 만료된 날

 연장할
 수 . 있다

③‥‥

기한

 연장된 기한내에

 기한 ‥‥‥‥‥‥

 다시 ‥‥‥

 까지  구청장에게  제출하여야 . 한다

 ⑦구청장은 1  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납기한

 의  연장이  귈요하다고  인정하는  때에는 납

 기한  익일부터  납세의무자  및 특별징쑤의◎

 자에  대하여 3  개월이내의  기간을  정하여 그

 납부  또는 .  납입기한을  연장할  수 . 있다
2  ③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납기한의 연장을

 받은  자가  불가피한  사유로  인하여  또 다시

 납기한의  연장을  받고자  할  때에는  그 연장

 을  필요로  하는  사유를  증명할  수  있는 서

 류를  갖추어  납기한의  연장기한내에 구청장

 에게  신청하여야 , 하며  구청장이  그 연장이

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때에는 1  회에 한하여

3  개월  이내의  기간을  정하여  납기한을 연장
 할  수 . 있다

 신 · ·  구조 문대  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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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·  구조문대  비표

(  ⓒ 현행과 )같음

 ⑤신고납부기한  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 가

 산세는  그  연장기한이  만료된  때부터 적용

. 한다

17 (  제 조 비과세 ,  적용자 ) 신고사항  법 184  제 조하는

 자는 ‥‥

( )④ 생략

 ⑤납기한의  연장이  결정되었을  경우의 당해

 가산금은  그  연장기간의  만료쥘  때부터 징

. 수한다

17 (  제 조 비과세  및  감면적용자의 ) 신고사항 법

184  제 코  릿  법 5  제 강의  규정에  의하여 재산

 세를  비과세  또는  감면받고자  하는  자는 다

 음  각호애  게기하는  사항을  증명할  수 있는

 서류를  갖추어  과세기준일까지 구철장에게

 제출하여야 . 한다

19 (  제 조 구판사업  둥  건축물에  데한 ) 경감 ①

 법 266 3  제 조제 항에서 '  그  사업에  직접 사용츠그

? , 군맨  판힌  및  그 부속」타업용 건축물

2·:· , ◎관 , 가공  무역  및  그  부속사업용느

축물

3.  생산  및  검사사업용 건축물  ‥‥부동산

부동산4.  농어민  교육시설용 건축물  니난.

1  ⑦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사업용  건축물에 대

 한  경감율은 100  분의 75  로 . 한다

.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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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(  제 조 구판사업  둥  부동산에  대한 ) 경감 ①

 법 266 3  제 조제 항  및 4  제 항에서  그  사업에을

. 말한다

부동산1.

2.부

동산



18 ( 36  톤 티 - 3a)톤

<  현행 삭

>제28 (  제 조 구판사업  둥  토지에  대한 ) 경감 ①법

266 3  제 조제 항에서 "  그  사업에  직접 사용하

1. , 구매  판래  및  그  부속사업용 토지

2, , 보관 , 가공  무역  및  그 부속사업용

토지

29 (  제 조 토지에  대한  신고의 )의무

(  ① 현힝과 )같음

 ⑦법 234  제 조의 12의

비과세

비과

33 (  끄제 조 비과세

 적용자의 )신고사항

 법 245 2  제 조의 의 규정에

 비과세 받고자

3.  생산  및  검사사업용 토지

4.  능어민  교육시설용 토지

29 (  제 조 토지에  대한  신고의 )의무

(  ① 생 )략

 ⑦법 5  제 장의  규점에  의하여 종합토지세를

 비과세  또는  감면받고자  하는  자는 토지의

, 소재지 , 지턴 , 지목 , 면적 , 용도  기타 비

 과세  또는  감면대상토지임출  증명할  수 있

 는  서류를 . 갖추어 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

 게  제출하여야 . 한다

33 (  지 조 비과세  감면적용자의 )신고사항

 법 5  제 장의  규정에  의하여  사업소세를 비과

 세  또는  감면을  받고자  하는  자는 다음에

 정하는  사항을  증명할  수  있는  서류를 갖추

 어  구청장에게  납기개시일 10  일전까지 제출

 하여야 .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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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☞음의  것을 . 말한다 는 "  부동산 이라  함은 t

 신 ·  구조문대  비표


